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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희망복지지원단 사회복지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숙인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가구사례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기 위함

국민기초생활보장절차

급여신청

조사

급여결정

급여실시

 >  >  >  > 분야별 정보 복지 주민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신청 (민간복지사
등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보장가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 확정

소득 재산 신고 자료 및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 확인, 금융재산 조회 실시

기타 수급권자의 생활 실태 조사, 공적 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지출실태표에 따른 소득확인 추가조사

근로능력판정절차에 따라 가구특성, 장애유무, 진단서 등을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판정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결정내용 통지 (전자우편, SMS, 서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생계․해산․장제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주거급여는 자격요건에 따라 현금과 현물 병행
※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

(http://www.mokpo.go.kr)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guarante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hope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social_welfare_center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consultation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homeless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guarante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emergency_welfare
https://www.mokpo.go.kr/www/life_welfare/welfare/citizen_support/basic_living/crisis_family


확인조사

보장중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7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3,243,006

주거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수급자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가준-6인가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부양의무자 기준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을 통해 주기적으로 조사 실시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은 대상자는 시군구 연간 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http://www.mokpo.go.kr)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및 급여

조사

일반원칙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신고 된 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적자료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보장
결정 이후에도 공적자료 변동에 의한 조사 및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확인조사 실시함

조사내용

조사방법

자료제출요구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
음

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생계급여 :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이내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내(부채 및 금융재산 미반영)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재산․부채 등 모두) 조사

주거․교육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상세기준은 가구규모 및 특성상 다를 수 있음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소득환산율 적용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 적용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 실시결과 적용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등 추가조사

급여원칙  :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 우선,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http://www.mokpo.go.kr)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
스요금 할인, 종량제폐기물 쓰레기봉투 지금(의료급여1종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등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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